
■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[별표 2] <신설 2023. 6. 5.>

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(제3조제1항 관련)
1. 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

국가보훈등록증 (국가보훈대상자 구분)

사  진

3.5㎝×4.5㎝

(모자 벗은 상반신으로 

배경 없이 6개월 내에 

촬영한 컬러사진)

(성명)

(주민등록번호) 

(대상 구분)

보훈번호:

(주소)

(경합 등록사항)

 (발행연월일)                 국가보훈부장관 직인

2. 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 기재사항 작성방법 등

가. 대상 구분란에는 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장기복무 제대군인 또는 같

은 항 제3호에 따른 중기복무 제대군인을 기재한다.

나. 다음 사항을 추가등록하는 경우에는 이를 모두 경합 등록사항란에 기재한

다.

1) 「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4조 각 호에 따른

5ㆍ18민주유공자 또는 그 선순위 유족

2) 「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3호에

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나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

3)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른

적용 대상 국가유공자 또는 그 선순위 유족

4)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(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

기 전의 것을 말한다) 제73조의2에 따른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ㆍ공무

원 또는 그 선순위 유족

5)「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보훈보상

대상자 또는 그 선순위 유족

6) 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3조 각 호에 따른

특수임무유공자 또는 그 선순위 유족


